


법 제정일로부터 개월 후인 금년 부터 시행되는 이 법6 9. 29

은 제 조 목적 에서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1 ( ) “

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·

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한다 고 낙후지역 개발의지를 천명하고 있음”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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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48.2 47.3 47 71.9 57.6

지방 51.8 52.7 53 28.1 42.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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